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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의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중심으로

국 ❙문 ❙요 ❙약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소속 국가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존립기반

을 토대로 지역중심의 독자적․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을 

하나의 획일화된 기준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개별국가의 사회제도, 특히 사형을 포함한 

형벌제도 또한 차별성과 다양성이 교차하는 맥락 아래 이해되어야 한다. ASEAN이 국제적인 인권

기준인 자유권규약(ICCPR)이나 이에 근거한 사형폐지 제2선택의정서에 대하여 대체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사형폐지를 망설이는 이유는 표면상 개별 회원국의 정치적 현실이 맞물려 있기

도 하나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서구보다 늦어진 국가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인보다는 공동

체를 우선시하는 발전전략을 내세우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가나 사회발전에 저해가 되는 

범죄를 엄단하고자 형사규범체계 역시 강성형벌정책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특정지역이나 문화권 그리고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원죄(原罪)라는 점에서 ASEAN의 국가들도 명실상부하게 이와 관련된 국제규범인 자유권규약과 

사형폐지 제2선택의정서 등에 대하여 자발적인 동의와 승인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근거하여 개별 회원국의 헌법을 비롯한 형사법 등 국내규범이 인간존엄과 생명가치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더욱 주의 깊은 관심과 

함께 비판적 조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1)이 덕 인*

 주제어 : 법률상 사형폐지국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사형존치국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사형제도.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호계열 교수,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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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오늘날 지구촌의 140개 국가는 법률상 혹은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가시

적으로는 전 세계 97개 나라가 사형을 국가형벌의 목록으로부터 완전히 제외한 현

실과 2012년 국제연합 총회(UN General Assembly)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

의안에 111개 회원국이 찬성한 투표결과를 통하여 이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들, 특히 아시아와 중동지역에서는 정치권

력이 사회여론을 배후에 두고 저비용 저효율의 형사정책 실현 수단으로 사형을 오

남용하고 있다. 특히 약 5억 9천만의 인구가 10개의 국가로 나뉘어 공존하는 동남

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ASEAN’)은 70억 

세계인구의 8.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형선고와 집행에 있어서 중국이나 중

동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는 낮은 비율을 보이지만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종교적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문화적 경험이 혼재되어 있는 이들 

국가에서 개별국가의 정치적 상황이나 의도에 따라 사형제도가 달리 평가되고 있

다는 사실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ASEAN 회원국들과 정치적 경제적 차원의 협력관계를 유지

하고 있고, 다문화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들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는 나날

이 확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동남아시아의 사회체계는 거의 알려

진 바 없으며, 특히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이 지역에는 어떤 특정 흐름이 주도적이

라기보다 완전폐지국가와 사실상 폐지국가 그리고 존치국가가 불편한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ASEAN 10개국의 사형을 비교법적 관점에

서 살펴보고, 그 결과가 사형폐지를 향한 객관적 판단 근거의 일부로 참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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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적 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지역동향과 쟁점

1. 지역적 특수성과 아시아적 가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잠정적으로 전 세계에서는 24,172명에게 사형이 선고되

고, 6,221명을 집행하였는데,1) 같은 기간 ASEAN 회원국 가운데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8개 국가의 동향은 아래 <표 1>이 보여주는 바와 같다. 통계에 따르면 말레이

시아와 베트남의 순서로 사형선고가 많았고 베트남에서의 집행이 잦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수치에만 의존하여 ASEAN의 사형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최소한 그 전제되는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요구된다.

<표 1> ASEAN의 사형 통계(2007∼2012)

국가별 사형선고 사형집행

말레이시아 324명 2명

인도네시아 35명 11명

태국 26명 4명

베트남 258명 58명

싱가포르 26명 4명

브루나이 3명 -

미얀마 37명 -

라오스 6명 -

합계 715명 79명

ASEAN 회원국은 지리적으로 인도차이나반도(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태국, 캄

보디아)와 말레이제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를 중

심으로 국경을 마주하면서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적 측면에서는 불교(베

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타이, 미얀마, 싱가포르)와 이슬람(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1) Death penalty statistics, country by country(http://www.guardian.co.uk/news/datablog/2011/ma  

-r/29/death-penalty-countries-world), 2013년 12월 21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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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이 지역의 주도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힌 가운데 유일하게 필리핀만 국가

의 중심신앙으로 가톨릭을 수용하였다. 아울러 20세기 전반까지 태국과 싱가포르

를 제외하고는 외세로부터 지배와 간섭을 받은 바 있다. 즉 프랑스(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영국(미얀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네덜란드(인도네시아), 미국(필리

핀) 등 서구열강에 의한 식민통치는 오늘날 이들 국가가 중립적인 외교노선을 표방

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체구조의 치원에서는 사회주의체제(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와 입헌군주

체제(태국, 캄보디아, 브루나이), 민주주의체제(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

가포르)가 공존한다. 그러나 어떠한 이념체계와 권력구조를 유지하든 간에 ASEAN

의 집권세력은 실질적으로 인간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보다는 독재적이거나 전제적인 체제유지와 성장지향의 목적을 선호

하고 있다.2)  더불어 이와 같은 지역적 특수성은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라

는 개념과 결부되는데,3) 전술한 요소들과 함께 개별국가의 헌법과 형벌규범을 포

함한 형사사법 전반에 중요한 흔적을 남겼다. 특히 피식민지배의 규범체계는 그것

이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하지 않고 아시아적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서 

그대로 수용되거나 혹은 이를 기본으로 한 규범화 작업을 통하여 범죄와 형벌에 

대한 개념정립과 형사사법체계에 준용되었다. 따라서 ASEAN을 구성하는 국가들

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어떠한 범위로, 어떠한 대상자와 형식으로 부과

하고 집행을 가하는 형사정책적 결정에 도달하게 되었는가는 이러한 요소들을 참

고로 충분한 여과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객관적이면서 유의미한 출발의 전제가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외에도 ASEAN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중국계 화교(ethnic Chinese)들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정치

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개별국가들

에서 소수민족으로 분류되지만 해당국가의 종교적․문화적․사회적 체제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데 

그들의 의식적 가치관의 근저에는 유교적 정치이념에 기반을 둔 국가통치체계가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어 있고, 그 자체가 자신들의 생활질서는 물론 사회와 국가질서 유지에 통용되어야 한다고 

신뢰하며, 개별국가의 정치제도, 특히 규범체계에 이러한 인식이 포함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화교계 동남아시아인들의 경우 사형존치론을 고수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3) 이에 대해서는 Sebastino Maffettone, Human Right and Asian Value, Eva Pföstl(eds.), Human 

Rights and Asian Values, Editrice Apes, 2008, pp.17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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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형폐지의 국제적 인권기준

인간존엄 및 가치와 생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념은 ‘세계인권선언(UDHR: 

1948)’의 기본정신 아래 여러 국제적 인권기준 속에 투영되어 있다.4) 사형제도는 

이와 같은 인권존중의 범인류적 가치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자율적이면서 도덕적 측면에 호소하는 방법만으로

는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규범적 구속력을 가진 보편적인 국제인권법의 

창설은 필연적이며, 이에 따라 마련된 것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1966), 이하 ‘ICCPR규약’]’이다.5) 또한 유엔총회에서는 즉각적인 사형폐지

가 어렵더라도 그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집행모라토리엄의 선언을 회원국에 대하

여 2007년 12월 18일 62/149호, 2008년 12월 18일 63/168호, 2010년 12월 21일 

65/206호, 2012년 12월 20일 67/176호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촉구한 바 있다.6)

따라서 사형폐지에 관련된 국제적 인권기준은 ASEAN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별국가의 사형제도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 또한 인류공통의 인식적 접점

이라고 할 수 있는 ICCPR규약 제6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7) 즉 최소한도로 인

간에게 부여된 고유한 생명권이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도록 국제적 인권기준은 

개별 국가의 헌법에 어느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는지, 즉각적인 사형폐지가 바람직

하지만 만일 개별국가의 특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

서만 선고되고 있는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차별 없이 사면 또는 감형을 청

구할 권리가 부여되며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이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현되고 

4) Sungjin Yoo, Building Pillars and Doors for Domestic Incorpor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2012. 5, pp.108∼111 참조.

5) ICCPR규약의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합의된 주요 인권협약 가운데 사형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학살방지협약(1948)’과 ‘고문방지협약(1987)’이고, 협약의 이행 강

화를 위한 절차적 성격[B규약 제1선택의정서(1966)]과 실질적인 내용[B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폐

지](1989), 고문방지협약의정서(2002)]을 규정한 의정서들이 있다.

6) 이들 결의안은 단순히 사형집행의 유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존치국가에 대하여 사형수들의 

권리 보호조치를 위한 국제기준의 존중, 사형제도와 사형적용 대상범죄수의 축소 등을 요구하고, 

기존의 폐지국가에 대해서도 사형을 재도입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7) 사형의 절차적 측면과 관련하여 ICCPR규약 제14조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지면의 한계상 해당 연구

는 추후에 다루기로 한다.



116 ∙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96호, 2013 ․ 겨울)

있는지, 그리고 범행당시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사형

이 부과되지 않아야 하며, 임신여성에 대해서는 그 집행이 회피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ASEAN의 사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ASEAN의 사형제도에 있어서 쟁점

<표 2>를 살펴보면 ASEAN 회원국 가운데 사형제도와 관련된 국제기준을 제대

로 준수하고 있는 국가는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캄보디아와 필리핀 등 2개국에 불

과하다. 즉 최소한의 국제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ICCPR규약조차 사실상 폐지국

가로 분류되는 미얀마와 브루나이, 존치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아직 서

명하지 않았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제1선택의정서 및 제2선택의정서 역시 완전폐

지국가를 제외하고는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사형집행유예의 일치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국제사회의 시도에도 ASEAN의 태도는 냉담하다. 다만, 

2012년의 사형집행모라토리엄 결의안 채택에 있어서 반대국가와 기권국가가 동수

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다소 변화가 나타났지만 기권국가가 다시 반대의 투표권

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전망을 결코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2> 사형제도와 관련된 국제적 인권기준과 ASEAN의 상황

국가명
학살

방지협약
(1948)

고문
방지협약
(1984)

고문방지
선택

의정서
(2002)

ICCPR
규약

(1948)

ICCPR
제1선택
의정서
(1966)

ICCPR
제2선택
의정서
(1989)

UN 2007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62/149호 

UN 2008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63/168호

UN 2010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65/206호

UN 2012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67/176호

필리핀 비준 가입 가입 서명 비준 비준 찬 찬 찬 찬

캄보디아 가입 가입 비준 서명 가입 - 찬 찬 찬 찬

브루나이 - - - - - - 반 반 반 반

미얀마 비준 - - - - - 반 반 반 반

라오스 가입 - - 서명 - - 기권 기권 기권 기권

말레이시아 가입 - - - - - 반 반 반 반

인도네시아 - 비준 - 가입 - - 반 반 반 기권

태국 - - - 가입 - - 반 반 기권 기권

베트남 가입 - - 가입 - - 기권 기권 기권 기권

싱가포르 가입 - - - - - 반 반 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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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브루나이, 라오스 등은 필요적 사형의 범죄

구성요건을 두고 있으며, 이른바 ‘가장 중대한 범죄(most serious crime)’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마약소지와 밀매 및 일부 제산범죄에 대하여도 사형이 선고된다.8) 그

런데 마약관련 범죄는 수량(quantity)이 사형선고의 직접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데,9) 국가에 따라 그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사형으로 대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범죄통제의 수단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이와 같이 사법재량권이 봉쇄된 필요적 

사형규정은 근대민주국가의 무죄추정원칙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이 피고인에게 전가되며,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이나 해당 범죄가 일어난 맥락

을 고려할 여지를 없애기 때문에 인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 더불어 수사, 기소, 

공판절차 등 사법체계 가운데 어느 한 분야가 전문적이지 못하거나 정치적 영향으

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인도네시아, 

베트남), 통상적으로 사형선고 판결문이나 처형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구체적인 쟁점들은 장을 바꾸어 개별국가의 현황에서 상론

하기로 한다.

8) 국제앰네스티 제10회 세계사형반대의 날, 10년의 성과(ACT50/009/2012), 2012, 10, 12-13면; 가장 

중대한 범죄로 사형을 제한하게 된 배경과 그 진화과정 및 이러한 범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범죄유

형에 대해서는 ICDP, The death penalty and the “most serious crimes”, A country-by-country 

overview of the death penalty in law and practice in retentionist states, 2013. 1, pp.5∼7.

9) 예컨대 마약의 단순소지행위를 처벌하는 ASEAN 국가 가운데에는 반합성마약인 헤로인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소지량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필요적 사형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15g 이상(싱가포르), 200g 이상(브루나이), 500g 이상(라오스)으로 편차가 크고, 임의적 사형을 선고

하고 있는 경우는 100g 이상(태국, 베트남) 정량 기준이 없거나(인도네시아) 최소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미얀마) 등으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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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형의 완전폐지, 그리고 사실상 폐지의 실재

1. 불완전한 완전폐지국가(Abolitionist)

가. 필리핀

(1) 사형폐지와 부활의 반복

필리핀은 1987년 아시아권에서 가장 먼저 사형을 폐지하였으나,10) 1993년 사형

을 부활시킨 후 2000년에 재차 폐지한 다음, 2003년에 재도입을 되풀이하였다. 그

런데 2006년 이후 다시 폐지국가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은 사형이 어떠한 방

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가 공개되어 형사재판의 공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었고, 이것이 존치여론을 희석시키는데 결정적

으로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현행 필리핀헌법(1987)은 잔인하거나 불명예스럽고 비

인격적인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이미 내려진 사형선고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도

록 되어 있다(제3장 제19조 제1항).11)

장기간 독재를 지속했던 마르코스정권의 붕괴 이후 새롭게 기초된 이 헌법은 일

부 특정범죄를 제외하고 사형을 금지하였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사형폐지를 의미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범죄율이 증가하고 정치적으로는 쿠데타 미수

가 잇따르자 혼란한 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1993년 사형을 부활시켰다가 2000년 

11월 13일, 가톨릭교회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사형집행

을 유예하게 된다.

10) ASEAN의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국가별 상황을 작위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폐지국

가라고 하더라도 법적 측면에서 완전한 폐지를 선언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 아래 사형은 다시 

부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상 폐지국가보다 더 낮은 가치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1987년 사형을 폐지할 당시 필리핀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1993년의 

부활을 가져왔던 것이다. Carsten Anckar, Determinants of the Death Penalty: A Comparative Study 

of the World, Routledge, 2013, p.7

11) Ricardo S. Lazo, Philippine Governance and the 1987 Constitution, Rex Bookstore, Inc., 2009, 

pp.114∼115; 강석구,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Ⅰ)：필리핀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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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톨릭 신앙과 화교계 경제권력의 대립

2003년의 사형 부활은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화교계 부유층에 대한 납치사건의 

빈발이 주된 원인이었다. 당시 화교단체들은 아로요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압력

을 가하였고, 그 결과 약취유인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에 대한 집행을 재개하

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가톨릭교단의 지속적인 반대와 가톨릭신자들이 지지기반이

었던 아로요는 재선을 앞두고 사형집행을 무기한 정지하게 된다. 더불어 2006년 4

월 15일, 1,230명의 사형수들을 대거 종신형으로 감형하였고,12) 그해 6월 24일, ‘ 

사형폐지법률(제9346호)’이 대통령에 의하여 서명되면서 필리핀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현재 법정최고형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같은 법률 제2조 

제a항).13) 필리핀의 사형폐지에는 변화된 여론의 영향도 있었으나 정치권력의 결단

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사법살인(judicial 

murder)의 형식을 띤 국가폭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불안정한 정치상황 속에

서 오히려 국가권력에 의한 비합법적이면서 비사법적인 살해(extrajudicial killing)가 

조장되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14)

나. 캄보디아

(1) 생명과 인권존중에 대한 헌법적 선언

아시아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어떠한 범

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15) 캄보디아헌법(1993)은 모든 크메르시민이 생명, 개인적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사형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제32조), 법은 어느 개

인에 대한 물리적 학대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시민의 생명, 명예, 존엄을 보장하

12) International Commiss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How States abolish the death penalty, 2013. 

4. 15, pp.20∼21.

13) An Act Prohibiting the Imposition of Death Penalty in the Philippines Thirteenth Congress 

Second Regular Session Manila(Republic Act No.9346), 24 June 2006.

14) 이와 관련하여 Menandro Abanes, Human Rights and Extrajudicial Killings in the Philippines, 

GRIN Verlag, 2011, pp.3 이하 참조.

15) 캄보디아가 사형폐지를 헌법상 규정으로 선언하게 된 경과에 대해서는 ICDP, How States abolish 

the death penalty, 2013, p.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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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제38조), 이러한 헌법의 선언은 형벌규범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형법 제67조).

그런데 이와 같은 규범화의 배경에는 20세기, 국가폭력의 형태로 크메르루주세

력(Khmer Rouge)이 저지른 대학살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작용했다고 할 수 있

다.16) 즉 크메르루주는 사형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저항하는 반체제인

사 등 정치범과 일반국민을 숙청하였는데, 외관상으로는 합법적인 재판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형사재판제도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행된 집단적 살해

행위였던 것이다. 따라서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적 경험은 사형을 단순 폐지하는 데

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최고규범인 헌법에 그 금지를 규정하여 추후에도 사형이 정

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를 방지하고자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2) 대량학살의 경험과 국민화합을 위한 사형폐지

비록 ‘허울뿐인 재판(sham trial)’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으나,17) 1979년 8월, 

캄보디아는 대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된 폴포트 등 핵심 인사 5명에게 집단살해죄로 

사형을 선고한 이후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사형제도 폐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

러나 1989년 이후 모택동사상(Maoism)의 성향이 강한 사회주의체제에서 다시 입

헌군주형 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된 현실은 엄밀하게 사형폐지가 과거청산과 정의회

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로부터 집중되는 관심과 비판을 회

피하고, 대내적으로는 향후의 국가적 폭력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과거청산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전범을 처벌하더라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상호억제의 정치적 계산이 내재되어 있다.

캄보디아는 아시아지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사형제도와 관련된 국제적 인

권기준에 충실한 국가로써 사형을 다시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

나 사형폐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ICCPR 제2선택의정서에는 아

직 서명하지 않고 있다.

16) 구체적으로는 Sean Bergin, The Khmer Rouge and the Cambodian Genocide, The Rosen Publishing 

Group, 2008. pp.21 이하 참조.

17) Kelly Whitly, “History of the Khmer Rough Tribunal: Origins, Negotiations, and Establishment,” 

John D. Cioreiari(ed.), The Khmer Rouge Tribunal, Documentation Center of Cambodia, 2006,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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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적 사형선고와 사실상 폐지국가(Abolitionist de facto)

가. 브루나이

(1) 전제군주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사형제도

1957년 이후로 50년 이상 사형집행을 유예 중인 브루나이는 사법부가 존재하지

만 형사재판이 실질적으로 전제절대군주인 술탄에게 종속되어 있다.18) 헌법(2008)

에는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헌법률에 대한 심사도 

금지되어 있다(제84조 제3항). 그런데 헌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승계와 섭정에 관

한 헌법사항( )’에는 절대군주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19) 범행당시 18세 미만자에 대한 사형 여부는 술탄의 의지에 

따라 판단되며(형사소송법 제238조),20) 임신 중인 여성(제246조)에게는 사형이 회

피된다. 그러나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태에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예컨

대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사형은 회피되지만 형사책임이 전면적으로 부정

되지 않기 때문에 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형법21) 제303조).

(2) 필요적 사형을 포함한 사형대상 범죄구성요건

1962년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선언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브루나이에

서는 반역행위(형법 제121조), 살인이 매개된 반란선동행위(제132조), 무고행위로 

사형선고를 야기한 경우(제194조)와 살인죄(제302조), 자살방조죄(제305조), 약취

유인살인죄(제364조), 강도살인죄(제396조), 방화살인 및 치사죄(제435조 제1항), 

무기 또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치사의 결과를 야기하는 테러관련 범죄(제435조 제1

18) E. Ann Black, “Brunei Darussalam: Ideology and Law a Malay Sultanate”, E. Ann Black, Gary 

F. Bell(ed.), Law and Legal Institutions of Asia: Traditions, Adaptations and Innov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p.303∼317.

19) Brunei Constitutional Matters II, Succession and Regency Proclamation, 1959, part II, art.10(3), 

Rev. Ed. 2008.

20) 다만 브루나이헌법과 이슬람율법의 일관성에 따라 형사책임의 최저연령은 7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

서(형법 제82조),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이 규정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내법상 사형으로

부터 미성년자를 배제하는 경우는 CRC기준과 일치한다.

21) Brunei Penal Code, No.16 of 1951, Laws of Brunei Ch.22, Rev. Ed. 2001.



122 ∙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96호, 2013 ․ 겨울)

항)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형사특별법으로는 보안영역 또는 특별지역 내

에서의 불법무기소지행위(국가보안법 제40조 제41조), 밀매목적의 마약소지(마약

남용법 제3a조)는 물론이고, 그 수출입 및 제조행위와 이에 관련되어 치사의 결과

를 야기한 경우(제3조 제5조 및 제15조 제16조)를 각 필요적 사형으로 처벌한

다.22) 이 경우 법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는 전혀 없으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추밀원(Privy Council)의 조언에 따라 이루어지는 술탄의 사면뿐이

다(헌법 제5조 제5항).

나. 미얀마

(1) 필요적 사형을 포함한 사형대상 범죄구성요건

미얀마헌법(2008)은 인간존엄에 반하는 형벌을 부정하고 있으나(제44조), 사형제

도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legal aid)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23) 살인을 저지른 경우(형

법24) 제302조 이하)와 일정량 이상의 마약류 소지 또는 그 밀매, 수입 수출 제

조 유통 판매행위 및 이러한 범죄의 상습범, 범죄조직의 구성원, 무기 또는 폭발

물을 사용하거나 16세 미만의 아동을 이용하거나 공무원의 영향력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필요적 사형이 규정되어 있다(마약 및 향정신성물질법 제22조 제23조).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는 임신기간 동안 사형집행을 연기하거나 사형선고를 완화

하도록 되어 있고(형사소송법 제382조), 정신병 등 심신상실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부정되지만(제464조), 사형집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

다. 아울러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여부에 대해서도 명문의 규정을 발견

할 수 없다.25)

22) 200g 이상의 헤로인, 모르핀, 아편, 마리화나의 밀수, 또는 이들 마약류를 250g 이상 소지, 250g 

이상의 메스암페타민 밀매행위.

23) Attorney General of the Union Law 2010, §36(l); 이와 관련하여 Intl., Bar Association’s Human 

Rights Institute(IBAHRI), The Rule of Law in Myanmar: Challenges and Prospects, 2012. 12, 

pp.45 이하 참조.

24) Burma Penal Code, No.45 of 1860, May 1, 1861.

25) 국제사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미얀마정부는 살인을 저지른 소년병(child soldier)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Amnesty Intl.,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in 2009(ACT50/00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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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형수 사면의 정치적 활용과 비사법적 처형

미얀마헌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규정되어 있으며(제204조), 이러한 권한은 

범죄자에게 선고된 형벌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구체화되어 있다(형법 제54

조). 2011년 5월 16일, 대통령령에 따라 16명의 여성을 포함한 총 657명이 사형에

서 종신형으로 감형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1월 3일에도 대통령령을 발하여 33명

의 사형수를 종신형으로 감형하였고,26) 8월 3일에는 폭탄테러로 10명을 살해한 혐

의로 사형이 선고된 Phyo Wai Aung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Phyo는 구금기간 자신에게 고문이 가해졌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

을 근거로 무고함을 주장하며 사면을 거부한 채 항소를 주장하고 있다.27)

2011년 1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과정에서 미얀

마는 1988년 이래 사형집행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으나 그 폐지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정부 대표단은 행정부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여러 인권조

약을 비준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최종결정은 입법부가 판단할 사안

이라고 밝힌 바 있다.28) 그런데 미얀마에서는 사형에 대한 심각성보다 공식적인 형

사재판 없이 일반시민과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된 정치범 등에게 가해지는 처형에 

더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USSD)가 발표한 2008년 국가별 인권보

고서에 따르면,29)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들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처형을 실행해 

왔으며, 구금기간에 피의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식적

인 입장이나 해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0. 3, p.8.

26) 6,656 prisoners released under amnesty order in Myanmar(http://news.xinhuanet.com/english/

world/2012-01/06/c_131346022.htm). 2013년 12월 21일 방문.

27) Freed Rangoon bomber appeals guilty verdict(http://www.dvb.no/news/freed-rangoon-bomber-ap

-peals-guilty-verdict/23312). 2013년 12월 21일 방문.

28)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보고서: 2011 사형선고와 사형집행(ACT 50/001/2012), 2012. 3., 20면.

29) 2008 Human Rights Report: Burma(http://www.state.gov/j/drl/rls/hrrpt/2008/eap/11903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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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오스

(1) 필요적 사형을 포함한 사형대상 범죄구성요건

라오스헌법(2003)은 생명에 대하여 해로울 수 있는 모든 관료주의적 공격적 행

위를 금지하고(제6조),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제42조) 이러한 헌법조문이 부적절한 비사법적 조치로부터 생명권 보호에 관한 

근거가 되지만 국가사법작용에 의한 사형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특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형벌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으나(형

법30) 제32조 제1항), 임신 중에 있거나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그 집행이 금지된

다(제32조 제3항).

필요적 사형은 인명살상 용도의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사망의 결과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치명적인 손상을 발생시켰거나(형법 제80조), 형법 제146조에 규정된 

수량의 마약을 제조 소비 거래 소지하는 행위 등에 적용된다.31) 항소를 비롯

한 모든 구제절차를 마친 사형수에 대해서 인민대법원장은 사형선고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집행을 명하게 되는데, 이러한 명령이 발령된 후 30일 이내에 사형수는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면이 허가되지 아니하거나 사형수가 사면

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집행은 즉시가 아니라 1년간 유예된 뒤에 이루어진다(형사

소송법 제107조).

(2) 국제기준 이행의 거부와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선고

2010년 5월 4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과정에서 정부대표단은 사형제도가 

“특히 마약밀매와 같은 가장 극악하고 중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법적으

로 존치되어 있으나 지난 수년간 모라토리엄을 유지해왔고, 향후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형법 개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12월

에 개최된 유엔인권이사회 제15차 회의에서는 사형폐지 권고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이에 대하여 마약밀매와 같은 가장 중한 범죄의 예방에 사형제도가 

30)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Penal Law, Law No.12/NA, Nov. 9, 2005.

31) 500g 이상의 헤로인, 3kg 이상의 암페타민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 10kg 이상의 마약생산을 

위한 전구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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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고, 이를 폐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면서, 다만 

ICCPR규약 당사국으로서 현행 형사법에 명시된 사형대상범죄의 범위가 규약 제6

조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2011년 1월 27일, 유엔 아동권

리위원회는 라오스가 제출한 아동권리협약(CRC) 제2차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2월 4일, 채택한 최종견해를 통하여 라오스의 국내법이 아동에 대한 사형을 명확하

게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성년자의 사법처리에 대한 위

원회 일반논평 제10호(2007)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 바 있다.32)

Ⅲ. 사형존치국가(Retentionist)의 현상과 전망

1. 말레이시아

가. 부정확한 통계와 중대하지 아니한 범죄의 사형

말레이시아헌법(1957)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람의 생명도 박탈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5조 제1항). 2008년부터 5년간 사형선고를 받은 사

람은 372명으로 잠정 집계되지만<표 3>,33)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이전

의 결과를 포함할 경우 누적 사형수는 930명 이상이라고 한다.34) 그런데 2011년 

4월 2일, 말레이시아정부는 국내 사형수가 696명이며, 1960년 이래로 총 441명에 

대하여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렇듯 누적 사형수와 집

행통계가 정확하지 아니한 이유는 국가기밀사항은 아니지만 사형제도 운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32) 이 일반논평은 아동권리협약 제37조 제a항에 근거하여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33) 아래에 제시된 ASEAN 개별 사형존치국가의 5년간 사형통계는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

(http://adpan.net/member-links/other-death-penalty-links/)의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34)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보고서: 2012년 사형선고와 사형집행(ACT50/001/2013), 2013. 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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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근 5년간 말레이시아의 사형관련 통계

구분 사형집행 사형선고

2008 1+ 22+

2009 + 68+

2010 1+ 114+

2011 - 108+

2012 - 60+

<표 4> 말레이시아의 사형(1960∼2011. 3)

구분 사형집행 사형선고

마약매매 등 228명(52%) 479명(69%)

총기 130명(29%) 13명(2%)

살인 78명(18%) 204명(29%)

기타 5명(1%) -

합계 441명 696명

사형선고는 마약관련 범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살인이 그 뒤를 잇고 

있으나 사형의 집행은 마약매매, 총기관련 범죄, 살인의 순으로 파악되고 있다<표 

4>.35)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내국인의 사형집행은 중국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

타났고 외국인에 대한 집행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5>.

<표 5> 사형집행대상자 234명의 국적(1980~2005)

내국인(184명) 외국인(50명)

말레이계 48명 태국 7명

중국계 102명 필리핀 23명

인도계 15명 인도네시아 2명

기타 19명 호주, 영국, 파키스탄 각 1명

35) 이 통계는 MADPET 소속 Charels Hector의 ppt자료인 Death penalty in Malaysia-Time for 

Abolition(http://www.slideshare.net/easytocall/death-penalty-in-malaysia-time-for-abolition-bc) 

pp.4~5 참조.



동남아시아의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27

나. 생명침해 결과와 무관한 필요적 사형과 사면

범행당시 연령이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은 집행되지 않으며(소년법 제97조 제1

항), 형의 선고시점을 기준으로 임신여성에 대해서는 최고형을 20년까지로 제한하

고 있다(형사소송법36) 제275조). 아울러 행위의 본질이나 위법성 여부를 알 수 없

는 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은 회피 된다(형법37) 제84조).38) 그러나 생명

침해의 결과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보안구역 내에서 불법무기를 소지 및 공급 제

공하거나(국가보안법 제57조 제1항, 제59조), 총기를 사용하여 강도, 약취유인, 절

도 및 체포에 저항하거나 탈주하여 살인미수 또는 상해미수를 범한 경우(총기법 제

3조 제(A)항), 마약밀매(위험약물법 제39조 제(B)항)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사형수에 대한 사면 또는 감형에 있어서 국가원수인 술탄은 자동적으로 사형확

정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받은 후 다른 형벌로 감형 또는 사면하거나 집행 장소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무기한 그 집행을 유예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81

조).  라마단기간인 2012년 7월 19일, 하르(Johar) 사면위원회가 술탄에 의하여 15

년만에 소집된 후 30년 이상 구금된 사형수 2명이 사면 석방되고, 4명은 종신형으

로 감형되는 조치가 단행된 바 있다.39)

다. 사형집행의 감소와 사형폐지를 향한 점진적 변화

최근 마약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필요적 사형에서 자유형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데,40) 이러한 태도변화는 국제사회로부터의 비판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기

36) Criminal Procedure Code of Malaysia, 1935, amended by Act 593 of 2006.

37) Penal Code of Malaysia, 1936, as amended by Act 574 of 2006.

38) 서구중심의 범죄론체계와 구별되는 말레이시아 연방지구 샤리아형법(Syariah Criminal Offences 

(Federal Territories) Act 1997[Act 559])의 체계와 형벌관념에 대해서는 K. S. Nathan, 

Mohammad Hashim Kamali, Islam in Southeast Asia: Political, Social and Strategic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05, pp.256 이하 참조.

39) Sultan grants pardon to death row 5(http://news.asiaone.com/News/AsiaOne%2BNews/Story/

A1Story-20120719-360063.html). 2013년 12월 21일 방문.

40) 국제앰네스티, 앞의 2012년 연례보고서, 18∼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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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마약범죄의 억제에 사형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사법당국 스스로가 

인식한 데에 있다. 2012년 1월, 국가법무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사

견임을 전제로 대중적인 사형폐지운동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

명하였으나 불과 2개월여 만에 심각한 범죄의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사형이 필요

하다고 언급하면서 사형폐지는 법률제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점

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진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할 때 두드러질 만큼 사형집행이 감소되고 있으며 사형폐지

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2006년, 말레이시아변호사협회는 21

명이 기권하고 105대 2의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말레이시아인권위원회(SUHAKAM) 

역시 2010년 연간보고서를 통하여 사형폐지를 요구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말레이시

아변호사회 소속 인권위원회(BCHRC), EU대표단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유를 위한 

변호사들, 국제앰네스티 말레이시아지부, 시민권위원회(the Civil Rights Committee), 

그리고 사형과 고문을 반대하는 말레이시아인들(MADPET)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도

적으로 이끄는 사형반대 캠페인이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다.41)

2. 인도네시아

가. 범죄예비․음모 등의 사형과 임의적 사형대상 범죄구성요건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연말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누적 사형수는 

113명으로 절반 이상이 마약밀매와 관련되었고, 그 대부분은 외국인들이다. 그러나 

2011년 12월, 자국의 한 인권변호사가 밝힌 바에 의하면 그해 사형집행이 없었음

을 감안할 때 국제사면위원회의 통계를 훨씬 상회하여 160 17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42) 더불어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12년 10월까지 725명의 피고인이 하

급심의 사형판결에 대하여 항소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범행당시 18세 미만이거나(형법43) 제78조 제1항), 임신부와 정신질환 또는 정신

41) Roger Hood, 앞의 논문, p.26.

42) Roger Hood, “Enhancing EU action on the death penalty in Asia”, Directorate-General for 

External Policies of the Union, European Parliament(EXPO/B/DROI/2011/22), 2012. 10,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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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약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제44조). 필요적 사형선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대통령 또는 부통령에 대한 생명,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의 시

도(제104조), 외환행위의 음모(제111조), 이적행위(제123조 124조), 전시군수물자

의 납품사기행위(제127조), 중상해를 야기한 조직절도행위(제365조) 등과 항공기 

파괴를 계획하거나 선동한 경우(대테러법 제6조, 제9조, 제14조 등), 마약의 제조

밀매 음모 또는 이러한 행위에 관련된 범죄조직에 참여하거나(마약법 제80조

제82조),44) 아동을 마약의 생산, 밀매 또는 사용에 동원한 경우(아동보호법 제89

조), 향정신성 약물을 조직적으로 소지하거나 남용한 경우(향정신성약물법 제59조), 

국가경제나 금융에 유해한 부정부패 가운데 일부행위(부정부패법 제2조) 등에 대

하여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45)

나. 적법절차 위반과 사형판결의 기준

인도네시아헌법(2003)은 어떠한 정황 아래에서도 기본적 인권인 생존권을 보장

하고(제28(A)조) 고문을 금지하고 있으나(제28(I)조),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아 

43) Penal Code of Indonesia, as amended through 1976, Law No.732 of 1945; 사형이 선고되는 

범죄구성요건의 최근현황에 대해서는 Junaidi Simun ․ Muchamad Ali Safa’at ․ Otto Pratama 

․ Poengky Indarti & Rusdi Marpaung, Inveighing Against the Death Penalty in Indonesia, 

Imparsial, 2010, p.30.

44)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적어도 58명 이상이 마약관련 범죄로 사형이 확정되어 있으나 국립마약기관

의 책임자가 밝힌 바와 같이 무거운 형벌규정을 통한 예방정책에도 불구하고 마약범죄가 지난 

2년간 3배나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은 마약범죄에 대한 억제에 있어서 사형으로의 대처가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http://www.thejakartaglobe.com/home/death-sentence-no-deterrent-for-indonesias-   

drug-smugglers-bnnchief/523270). 2013년 12월 21일 방문; 인도네시아의 마약법(No.22 of 1997 

on Narcotics)은 다른 ASEAN회원국과는 달리 마약의 양을 기준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

라 세 범주로 나뉜 마약유형 가운데 Category I에 해당하는 마약을 제조, 밀매할 경우 임의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45) 수마트라 북부의 아체지역(Aceh)은 특별자치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2002년부터 독자적인 샤리

아형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기혼자가 간통하면 후두드(Hudud)에 근거하여 투석에 의한 

사형(아체자치주형법 제24조 제1항)으로 처벌된다. Joseph A. Camilleri ․ Sven Schottmann, 

Culture, Religion and Conflict in Muslim Southeast Asia: Negotiating Tense Pluralisms, Routledge, 

2012, p.168; 특히 아체지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Amnesty Intl., Time to Face the Justice 

for Past Abuse in Indonesia's Ache province(ASA21/001/2013), 2013. 4, pp.9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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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의하여 광범위한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며, 법원도 이를 통하여 확보

된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지 않는다. 아울러 체포, 구속 및 신문과정에서 변호

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수사와 재판

으로 사형판결의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에게는 대법원 또는 입법

부의 의견을 감안하거나 고려한 사면권이 부여되어 있는데,46) 사형선고를 받은 자

는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을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대통령에게 제출할 수 있으나,47) 

이러한 절차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2001년부터 2012년 8월말까

지 41명의 사형수가 감형 또는 사면을 받았으며,48) 2012년 10월에도 대통령은 

2004년과 2011년 사이에 사형이 선고된 19명을 종신형으로 감형한 바 있다.49)

2012년 6월 18일, 헌법재판소는 2명의 사형수가 자신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형법 

제354조와 하위 4개 조문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바 있

다. 해당조문은 2인 이상의 공모로 절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치사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9월 

27일, 대법원은 마약관련 사건에 사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번복하면서 해당범

죄를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세계인권선언 제3조와 헌법 제28(A)조가 규정한 인

간에게 살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파기이유로 들었다.

다. 집행의 재개와 사형제도에 대한 이중적 태도

2008년 이래 4년 연속으로 인도네시아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으나<표 6>, 2013

년에 들어 집행을 재개하였다.50) 법무부는 당초 적어도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포함된 

12명의 사형수에 대한 집행을 예고한 바 있는데, 3월 14일, 마약거래 혐의로 사형이 

46) Amnesty Intl., Indonesia: A Briefing on the Death Penalty(ASA21/040/2004), 2004. 10, p.7∼9.

47) U.N. CAT, Committee Against Tortur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Indonesia, paras. 10, 14, 15(U.N. Doc. CAT/C/IDN/CO/2), 2008. 7. 2.

48) 930 on death row as of Aug 31, says Abu Seman(http://madpet06.blogspot.kr/2012/10/930-on-

death-row-as-of-aug-31-says-abu.htm). 2013년 12월 21일 방문.

49) INDONESIA,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13(ASA21/016/2013), p.3.

50) Amnesty Intl., Indonesia: First execution in four years “shocking and regressive”

(http://www.amnesty.o  -rg/en/news/indonesia-first-execution-four-years-shocking-and-regressive-

2013-03-15). 2013년 12월 21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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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말라위 국적의 외국인 사형수를 집행한 후,51) 사법장관은 연내에 최소한 9명

을 더 처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들 가운데 3명은 마약관련 혐의로, 나머지 

6명은 계획적 살인혐의로 사형판결을 받았으며, 대상자의 성명이나 처형일자 등 구

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으나, 그들의 상소는 모두 기각된 상태라고 언급하였다.

<표 6>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의 사형관련 통계

구분 사형집행 사형선고

2008 10 10+

2009 - 1

2010 - 7+

2011 - 6

2012 - 12+

그런데 사형을 둘러싼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

국 내 외국인 사형수에 대한 집행은 서슴지 않으면서도 외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자

국민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해외에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는 자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

하여 특별전담 부서를 구성한 바 있으며, 특히 자국민 이주노동자가 많이 정착한 말레

이시아 및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대해서는 그들의 석방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52)

3. 태국

가. 강경한 사형존치여론과 마약관련 범죄의 사형선고 증가

태국은 관보를 통하여 사형집행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으나(형법53) 제19조), 그 

결과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 1935년부터 1950년까지, 그리고 1988년부터 1995년

51) UA: 109/13(ASA21/010/2013), 29 April 2013.

52) 국제엠네스티, 앞의 2012년 연례보고서, 17면.

53) Thailand Criminal Code, B.E. 2499, 1956, amended by Thailand Criminal Code B.E. 254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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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두 차례 사형집행이 유예되기도 하였지만 공식적인 기록이 확인되는 1935년

부터 2003년까지 3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있었으며, 1990년대까지는 매년 100건 

정도의 사형을 선고하였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 2006년까지 그 빈도는 200건

에서 최고 400건대로 증가하였고 2007년 이후로 감소하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증

가추세를 보인다.

  <표 7>  최근 5년간 태국의 사형관련 통계

구분 사형집행 사형선고

2008 - 3+

2009 2 +

2010 - 7+

2011 - 40

2012 - 106+

사회여론의 다수는 사형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사회방

위와 피해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사형수는 영구히 격리되어야 할 존재임을 부각

시키고, 심지어 저지른 범죄에 견주어 볼 때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사사형이 

과거의 총살형에 비하여 관대한 집행방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08년 이후 5년간 사형관련 통계는 <표 7>과 같으나 2013년 3월 현재 누적 

사형수는 689명으로 파악되는데 <표 8>, 살인이 관련된 경우 <표 9>보다 마약범

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표 10>.54) 이에 따라 2012년 2월 6일,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마약범죄자에 대한 항소절차를 단축하고 그 집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마약

법의 개정이 시사되고 있다.55)

54) Death penalty and abortion, an unfortunate conjunction(http://deathpenaltythailand.blogspot.co.uk/

2013_03_01_archive.html). 2013년 12월 21일 방문.

55) Chalerm: Death to drug dealers(http://www.bangkokpost.com/news/local/278565/drugs-chaler  

-m-seeks-swift-death-penalty). 2013년 12월 21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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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태국 사형선고 통계(2013. 3. 21)

성별 항소법원 대법원 사형확정 합계

남 383 191 44 618

여 56 9 4 69

합계 439 200 48 689

<표 9> 마약관련 사형선고 통계

성별 항소법원 대법원 사형확정 합계

남 177 69 12 258

여 44 7 4 55

합계 221 76 16 313

<표 10> 살인관련 사형선고 통계

성별 항소법원 대법원 사형확정 합계

남 206 122 32 360

여 12 2 - 14

합계 218 124 32 374

나. 생명침해 결과 없는 사형대상 범죄구성요건과 국왕에 의한 재량적 사면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생명침해의 결과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총기 또는 폭발

물을 이용하거나 살해할 의도로 성인여성(형법 제276조, 제277조 제3항) 또는 15

세 미만 청소년(제277조 제3항, 제280조)을 강간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특

히 고문 또는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야기하는 것을 포함한 금전 목적의 약취유인

(제313조, 제314조), 부녀자에 대한 인신매매(제283조)와 강제적 마약 투여행위 및 

마약밀매 수입 수출, 제조(마약법 제65조), 일정량 이상의 마약의 단순소지행위

(제66조), 그리고 테러와 관련된 범죄로서 항공기납치, 집회, 종교적인 장소, 또는 

운송자원의 파괴행위(형법 제218조) 및 경제관련 범죄의 일부와 공무원의 뇌물수

수(제149조) 등에도 사형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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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확정된 자는 국왕의 사면 특권에 근거하여(헌법 제225조), 60일 이내에 

사면을 청원할 수 있는데,56) 청원이 접수되면 교정기관은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교

정부, 법무부 장관, 총리실, 추밀원 그리고 국왕에게 각각 전달된다.57) 이에 따라 

국왕은 사면 여부를 재량행위로 결정하며, 청원이 기각될 경우 사형은 확정되고 새

로운 청원을 제출할 수 없다. 국왕에 의한 사면은 사형집행의 유예로 작용하며 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집행은 정지 된다(형사소송법58) 제259조 제267조).59)

다. 위헌 여부 검토의 가능성과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현행 태국헌법(2007)은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한 처벌이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으로 

처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도 사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 그러나 (구)헌법(1997)과 비교할 때 그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여

지가 마련되었으며, 처벌의 잔인성과 비정상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입법재량

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능성도 열어 놓게 되었다. 따라서 변경된 조문내용은 태국헌

법이 사형을 명백히 지지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해석을 법원과 입법기관이 결정

하도록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아울러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는 본인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헌

법 제40조 제7항).60)

태국은 2009년 5개년 계획의 제2차 인권정책기본계획(Human Rights Action 

56) 구체적으로는 David T Johnson ․ Franklin E Zimring, The Next Frontier: National Development, 

Political Change, and the Death Penalty in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404～406.

57) 절차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nt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Repor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The death penalty in Thailand(n°411/2), 2005. 3, pp.27～28.

58) Thailand Criminal Procedure Code Amendment Act (No.23), B.E. 2548, 2004.

59) 일반적으로 다중범죄 또는 특히 폭력적인 중죄의 경우 사면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사면 및 감형은 

여성, 공직자, 청년층, 군인 그리고 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출신의 외국인 사형수에

게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2000년 이후 단행된 사형수에 대한 사면 혹은 감형 가운데 마약

밀매 및 제조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부적격자로 간주되어 포함시키지 않았다. Roger Hood 

& Carolyn Hoyle, The Death Penalty: A Worldwide Perspective(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261.

60) 승재현, 태국 형사법 해석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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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을 발표하면서 향후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그해에도 

2건의 사형을 집행하였으며, 이후로 진전된 사항은 없었다. 2011년 10월 5일, 국가

별 정례인권 검토과정(UPR)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은 이미 폐지하

였으며,61) 임산부62)나 정신질환자63)에 대해서도 더 이상 사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인권이사회는 ICCPR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 국가인권

계획에 명시한 대로 사형폐지를 위한 법률 제정, 마약밀매 관련 범죄에 사형을 선

고하는 관례의 재검토, 사형의 감형, 사형을 분명히 폐지한다는 목표 아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2012년 

3월 15일, 제19차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64)

4. 베트남

가. 사형통계의 기밀화와 특히 매우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형선고

베트남헌법(2001)에도 사형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생명권에 

대한 공민의 권리와 법률상 보호는 명문화되어 있다(제71조). <표 11>과 같이 매년 

일정한 사형선고와 집행이 추정되지만 집행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국가기밀로 분

류하고 있어서,65) 정확한 현황의 파악이 어렵다. 다만 최근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

61) 2012년 7월 6일, 태국은 ICCPR규약 제6조 제5항에 관한 기존의 해석상 선언을 철회함에 따라 

18세 미만자에 대한 사형이 폐지되어 현재 법정 최고형의 상한은 50년으로 변경되었다(형법 제18

조); Thailand Dept. of Juvenile Observation and Protection, Thai Juvenile Justice System, p.3.

62) 2007년 7월 11일, 국가입법의회는 사형대상에서 임신여성을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는데, 이 개정 법률에는 출산 후 36개월 동안은 사형집행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Thailand Law Forum, Thailand Legal News Updates: Pregnant Women Spared from Death 

Sentence(http://www.thailawforum.com/news/news-july-5.html), Jul. 12, 2007.

63) 태국형법은 임의적인 정상 참작사유로 지적 능력의 결여를 규정하고 있으며(제78조),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증명된 사형수에 대해서는 정신적 상태가 재검증되어 정상적이며 건강한 것으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그 집행에 대한 ‘일시중지명령’이 내려진다. 아울러 사형수의 정신이상이 법원의 

최종판결 이후 1년 동안 치료한 뒤 정상으로 증명된 경우 사형은 종신형으로 감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nt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The Death Penalty in Thailand, 2009, pp.20∼21.

64) 국제엠네스티, 앞의 2012년 연례보고서, 18∼19면.

65) 베트남은 사형통계는 물론 사형선고에 이르게 된 법적 결정을 담은 판결에 대한 공개 역시 국가비

밀로 다루고 있어서 사법기관이 어떠한 법해석에 근거하여 사형을 선고하는지도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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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을 토대로 비교적 현실에 가까운 추산이 가능한데,66) 경찰(공안) 관계자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2011년에만 400명 이상의 사형집행이 확인된다.67)

<표 11> 최근 5년간 베트남의 사형관련 통계

구분 사형집행 사형선고

2008 19+ 59+

2009 9+ 59+

2010 + 34+

2011 + 34+

2012 - 86+

베트남형법68) 제35조는 ‘특히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만 사형선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

명해 보인다. 범행 또는 재판시점에 18세 미만인 미성년자, 임산부 및 36개월 이하

의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에게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산부 및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의 경우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변경된다. 그런데 특별히 지적 

장애가 있는 자를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는 형법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나 형사책

임능력이 없는 상태, 즉 정신질환 또는 자기 행위를 인식하거나 제어할 능력이 상

실된 상태에서 위험한 행위를 범한 자는 그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제13조 제1항), 다만 자신의 인식능력 또는 자신의 행위를 제어할 능력이 한정될 

정도의 질환을 앓고 있는 자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정상이 참작되며(제46조 제1

항), 이에 따라 사형집행이 회피될 수는 있다.

66) 예컨대 베트남신문인 탄니엔의 2011년 9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매년 약 100명에

게 사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같은 신문의 2011년 11월 3일자 보도에서는 베트남 전역에 약 360명

의 사형수가 있는데, 이들은 주로 호치민과 하노이, 응에안 및 손라에 수감되어 있다고 한다.

67) Lethal drug shortages “save” Vietnam death row(http://www.asiadailywire.com/2012/05/lethal-

drug-shortages-saves-vietnam-death-row-for-the-weekend/). 2013년 12월 21일 방문.

68) Vietnam Penal Code, No.15/1999/QH10,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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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주의식 수량기준 사형선고와 사면의 정치적 남용

전형적인 사회주의형법체계를 답습하고 있는 베트남은 강간죄에 있어서 생명침

해의 결과가 야기되지 않더라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이 피해자이거나(제

112조 제3항), 13세 미만 아동과의 합의 아래 이루어진 성교행위(제112조 제4항)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69) 아울러 타인의 재산탈취과정에서 61% 이상의 상해비

율 또는 건강에 피해를 가하거나 치사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5억동(VND) 이상 

가치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또는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제133조 

제4항), 식품, 식품재료, 의약품 및 예방약을 가짜로 제조, 매매하여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제157조 제4항)에도 사형이 가능하다. 또한 재산범죄 

가운데 5억동 이상 가치에 상당하는 타인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이 과정에서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제278조 제4항) 및 공무원 등이 3억동 이상 가

치가 있는 뇌물을 수뢰하거나 그 밖에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제

279조 제4항)에도 사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마약관련 범죄는 일정량을 기준으로 

사형이 부과될 수 있다.70)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대통령에게 감형을 청원할 수 있으며, 청원이 제출된 경우 

사형집행은 청원이 기각된 이후라야 가능한데(형사소송법71) 제258조), 실지로 선

고된 사형의 10% 정도가 대통령의 감형에 따라 무기형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은 

그만큼 사형이 정치적인 의도 아래 남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69) 이외에 강간행위가 가) 조직적인 경우, 나) 윤간한 경우, 다) 누범인 경우, 라) 다수인에 대한 경우, 

마) 피해자에게 61% 이상 상해를 가한 경우, 바) HIV 감염사실을 알면서 죄를 범한 경우, 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70) 즉 5kg 이상의 양귀비수지나 마리화나수지, 코카결정, 10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코카인, 300g 

이상의 다른 고형 마약물질, 750㎖ 이상 그 밖의 액체마약물질 및 두 종류 이상 마약물질의 제조

(형법 제193조 제4항), 5kg 이상의 아편수지, 마리화나수지, 코카결정, 10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코카인, 75kg 이상의 마리화나의 잎, 꽃 또는 열매, 코카인의 잎, 600g 이상의 건조아편, 150kg 

이상의 생아편, 300g 이상의 그 밖의 고형 마약물질, 750㎖ 이상의 그 밖의 액체마약물질 및 두 

종류 이상의 마약물질을 포함하여 그 총량이 앞의 어느 하나의 항목에 규정된 마약의 양과 동일한 

마약물질을 불법적으로 보관, 운반, 매매 또는 탈취한 경우(형법 제194조 제4항).

71) Vietnam Criminal Procedure Code, No.19/2003/QH11, Nov. 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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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형의 집행 불능과 사형대상 범죄구성요건의 축소

과거 베트남은 총살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형사소송법 제259조 제3항), 2010년 

6월, 제정된 ‘형사판결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방식이 독극물주사로 대체되었

으며(제59조 제1항, 제181조 제1항), 2011년 7월 개정형법에서 이를 명문으로 규정

하였다.72) 그러나 변경된 방식의 사형집행은 소요되는 독극물 확보에 차질이 생겨 

11월로 미뤄졌다가 다시 2012년 초로 재차 연기되었다. 사법성 장관에 의하면 집행

에 필요한 치사약물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전량을 유럽으로부터 수입해야 하

는데, 유럽연합(EU)이 베트남에 사형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그 조달이 어렵게 되었

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의회는 총살형으로의 복귀를 검토한 바 있으며, 2013년 1월,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독극물로 대체할 것을 고려하기도 하였

다. 따라서 2012년 이후로 현재 508명의 사형수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고 있으나 이

는 자발적인 집행유예와는 구별되는 ‘타의에 의한 집행 불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형으로 처벌되는 범죄구성요건을 줄이고자 2009년 형법개정으로 (구)

형법(1999)에서 사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성인에 대한 성폭행(제111조 제3항), 사

기를 통한 타인 재산의 탈취행위(제139조 제4항), 밀수행위(제153조 제4항), 화폐

와 채권위조행위(제180조 제3항), 마약물질의 조직적 불법사용행위(제197조 제4

항), 항공기 선박 등 납치행위(제221조 제3항), 증뢰행위(제289조 제4항), 군사무

기 등 파괴행위(제334조 제4항) 등 8개 범죄구성요건의 법정형에서 사형을 삭제하

여,73) 현행 형법상 사형이 가능한 범죄구성요건은 21개로 축소되었다.74)

72) 국제앰네스티, 앞의 2012년 연례보고서, 21∼22면.

73) Intl. Federation of Human Rights & Vietnam Committee on Human Rights, The Death Penalty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009. 5, p.7.

74) Law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Penal Code No.15/1999/QH10, 

art. 1, No.37/2009/QH12, Jun.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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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싱가포르

가. 필요적 사형선고와 관련된 형벌규범의 개정

싱가포르는 범행당시 18세 미만자(형사소송법75) 제213조)와 임신여성(제214조)

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범행시점에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행위의 본질 또는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자가 

범한 행위는 범죄로 보지 않으며, 비자발적으로 정신이상에 도달하는 지점까지의 

중독 또한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사형은 회피된다(형법76) 제84조 제85조). 

최근 5년간 싱가포르의 사형통계를 보면 201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일정한 사형선

고와 집행을 반복하고 있으며<표 12>, 2012년 연말까지 누적된 사형수는 32명인

데, 7월 3일, 정부는 사형을 필요적으로 선고하도록 되어 있던 약물오남용법 및 형

법의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11월 14일, 관련 법률의 개정이 승인되었다.

<표 12> 최근 5년간 싱가포르의 사형관련 통계

구분 사형집행 사형선고

2008 6 5

2009 5 6+

2010 + 8+

2011 4 5+

2012 - 2+

이에 따라 법원에 양형상 재량권이 부여되어 피고인이 살인을 저지를 고의가 없

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사형은 회피될 수 있다. 아울러 마약관련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단순히 불법 마약을 운반, 전송, 배달만 하였거나 혹은 이러한 행동을 하

도록 제안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나 실수에 대한 

정서적 책임이 상당히 손상되는 등의 정신이상’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

우에도 사형을 면할 수 있다.77)

75) Criminal Procedure Code of Singapore, Cap.68, 1985 Rev. Ed., amended by 51 of 2007.

76) Penal Code of Singapore, Cap.224, 2008 Rev. E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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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헌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사면제도의 경직성

싱가포르헌법(2008)은 사형제도가 합헌일 수 있음을 내포하면서도 개인의 생명

을 박탈하기 전, 정당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

항). 2010년 5월 14일, 항소법원은 헤로인을 밀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말레

이시아 국적의 용브이콩(Yong Vui Kong)이 필요적 사형선고 규정의 부당성을 근

거로 제기한 위헌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싱가포르헌법에 명시된 생명

권이 비인도적인 형벌금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필요적 사형선고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혀 생명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시각과는 배치되는 사법

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아울러 2011년 9월 9일, 사형수인 라마링감 라빈스란

(Ramalingam Ravinthran)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동일 사건의 다

른 피의자에 비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기에 자신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위헌

이라는 요지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2012년 1월 12일, 기각되었다.78)

싱가포르에서 상징적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는 사면에 대한 독자적 재량권이 없

으며, 내각의 권고로 이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또는 

사형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나(헌법 제22(P)조),79) 사형수에 대한 사면은 1965년 말

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단지 6차례만 허용되었을 뿐이다.

다. 엄형정책 관철을 통한 아시아적 권위주의의 확립

싱가포르는 일관된 엄벌주의정책에 따라 자국의 범죄발생률이 극히 낮다는 사실

을 사형존치의 근거로 제시해 왔다. 극단적으로는 단지 권총을 발사하는 행위만으

로도 사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마약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역시 다른 ASEAN 회

원국과 마찬가지로 일정량 이상을 제조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소

지행위(마약오용법 제33조)80)가 적발되더라도 사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마약범죄에 

77) 국제앰네스티, 앞의 2012년 연례보고서, 21면.

78) 국제앰네스티, 앞의 2011년 연례보고서, 21면.

79)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1999 Rev. Ed., amended by 27 of 2008.

80) 1.2kg 이상의 아편과 30g 이상의 모르핀, 15g 이상의 헤로인, 30g 이상의 코카인, 500g 

이상의 대마초, 1kg 이상의 대마혼합물, 200g 이상의 대마수지, 250g 이상의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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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형사재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마

약소지죄에 있어서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은 피고인이 증명하도록 되어 있다

(마약오용법 제15-33(A)조). 주로 마약관련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외국인에 대한 

집행도 외교적 마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처리된다.

2011년 5월 6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는 필요적 사형선고의 재검토를 

포함하여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의 즉각적인 선언과 ICCPR규약 및 제2선택

의정서의 비준, 그리고 과거 집행되었거나 법원이 선고한 사형에 대한 자료를 공개

하고, 필요적 사형선고 관련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형법 몇 마약남용방지법을 개정

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사형제도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가장 중한 범

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항상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거부하였다.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2003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사형집행비율이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나라로 지목되었던 싱가포르는 그러나 최근에 와서 과거에 비하여 집행

이 감소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장기간 집권하면서 싱가포르의 정치권력

을 대표했던 리콴유(李光耀) 전 총리가 그 중심부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과 무

관하지 않다.81)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소유한 리콴유는 신생독립국가로서 싱가

포르가 동남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안전하고 깨끗한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있

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강경하게 대응해 왔는데, 그 저변에는 유교

적 철학에 바탕을 둔 ‘아시아적 권위주의’가 작동하고 있었고, 이를 실현하는 수단

으로서 사형의 집행을 선호하였다.

Ⅳ. 맺음말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캄보디아와 필리핀을 제외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8개 

회원국에서 사형은 개별국가의 정치적 이념체제와 권력구조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존재하며, 국제사회에서 쟁점으로 부각되는 문제점들과 중첩된 내용들이 개별국가

81) David T Johnson․Franklin E Zimring, 앞의 책, p.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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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죄구성요건과 형사절차 등에 폭 넓게 산재되어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생명

권의 헌법적 구체화, 그리고 생명침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죄유형에 대한 사형

의 필요적 선고, 미성년자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임신여성, 형사책임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형의 선고와 집행 등 회피되어야 하거나 최소한의 규범적 제

한이 요청되는 문제를 침묵과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 완전폐지국가라고 하

더라도 폐지에 이르게 된 과정을 관찰해 보면 표면상으로는 인간존엄이나 생명가치

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결과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실질은 해당국가의 국내 정치 

사정이나 국제사회로부터의 외교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경우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사형제도에 대한 지역적 전망은 결코 낙관할 수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2013년 12월 30일까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16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아시아지역에서 여전히 사실상 폐지국가로 분류되겠지만 사형제도

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관자의 위치에 있

다. 따라서 ASEAN의 사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들 국가에 비해서 우리의 

사형기준이나 상황이 합리적이라거나 정당하다는 비교우위를 논하려는 것은 아니

며, 아시아적 가치라고 하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의식 속에 하나의 유대의 

끈처럼 연결된 가치개념과 우리 사회 사형제도의 오늘을 교차시켜보고 개인의 생

명권보다 이와 같은 사회적 국가적 본위의 형벌제도를 우위에 두고 고수하는 것

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다문화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잦아지는 인적 교류는 ASEAN으로 진출하

거나 국내에 유입되는 인구이동에 수반하여, 예컨대 우리 국민이 사형을 존치하고 

있거나 사실상 폐지한 이들 국가에서 사형을 선고받거나 집행되는 문제, 그리고 

ASEAN의 사형존치국가로부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후 국내

에 입국한 외국인의 인도문제 등을 포함한 형사사법 전반에 걸쳐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숙제들을 던져준다. 끝으로 우리나라 역시 사형제도와 관련된 국제적 인권

기준에 미흡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아시아적 가치와 사형제도의 국제기

준은 과연 양립할 수 없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는 점과 이와 같은 

성찰의 중심에 우리의 역할과 기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ASEAN의 

사형제도에 더욱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폐지를 향한 여정에 비판적인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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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Review on the Death Penalty in Southeast Asia :

Focused o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

82)Lee, Deok-I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 is a local community being 

inaugurated in order to maintain regional independent and complementary 

cooperative relation while strongly representing a tendency of trying to pursue 

homogeneity and integrity under the dynamically changing current situation based 

on long historical tradition and culture as viability of each country. However, 

each country is unable to be defined as one category due to unique historical, 

cultural differentiation and diversity being represented by individual country. 

Therefore, social system, particularly punishment system of individual country, is 

also unable to be understood in the same context but international human right 

norm being established regionally including North America, Europe and Africa or 

an effort of blocking death penalty system by all mankind has not been 

developed.

Furthermore, regarding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eing 

specified mainly based on Western society and Second optional protocol on death 

penalty abolition based on such covenant, a limitation that political situation of 

individual country is engaged is represented but in a fundamental perspective, an 

experience of having been governed by Western society in the past may probably 

play a defense mechanism representing negative response. In addition, overall 

situation of ASEAN is unable to be explained based on Asian Value but it is 

judged that in completing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family, society and 

national community, not individual, having its roots in religious belief as a 

* Prof., L.LD., School of Police Administration, 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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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itual pivot of diligence and self-reflection while rapidly accelerating social 

development being legged behind than Western countries, a limitation that 

punishment policy being stiffened based on this Asian Value is also inevitably 

involved in criminal normative system in a society would play a role.

However, in terms of the fact that attribute of death penalty is not an issue 

just limited to a specific society or culture but an original sin of whole human 

society, ASEAN countries are required to jointly participate in a road to 

voluntary consent and approval of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that is a true, fundamental and index of international norm for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and its Second optional protocol and based on this, 

each country shall exert their respective effort so that international norm in 

addition to individual constitution would be improved to the direction of not 

avoiding an essential content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Key words : Death penalty in ASEAN, Abolitionist, Abolitionist de facto, 

Retentionist,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CCPR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CMYK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BGR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CZE <>
    /DAN <>
    /DEU <>
    /ESP <>
    /ETI <>
    /FRA <>
    /GRE <>

    /HRV (Za stvaranje Adobe PDF dokumenata najpogodnijih za visokokvalitetni ispis prije tiskanja koristite ove postavke.  Stvoreni PDF dokumenti mogu se otvoriti Acrobat i Adobe Reader 5.0 i kasnijim verzijama.)
    /HUN <>
    /ITA <>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LTH <>
    /LVI <>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OL <>
    /PTB <>
    /RUM <>
    /RUS <>
    /SKY <>
    /SLV <>
    /SUO <>
    /SVE <>
    /TUR <>
    /UKR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